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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약관」 
1. 개정시행일: 2016. 10. 10.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제12조     (내용 생략) 
 
제 13조(면책 사항)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기기, 회선장애 및 전산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정전, 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모바일폰과 서비스프로그램의 호환불가 또는 
모바일폰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고객이 기업뱅킹 Light의 아이디(ID), 접속비밀번호,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 등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고객의 신청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제 3자가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 

 
제14조~제15조     (내용 생략) 

제1조~제12조     (좌동) 
 
제 13조(면책 사항)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기기, 회선장애 및 전산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정전, 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모바일폰과 서비스프로그램의 호환불가 또는 
모바일폰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고객이 기업뱅킹 Light의 아이디(ID), 접속비밀번호,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 등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단,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5. 고객의 신청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제 3자가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 

 
제14조~제15조     (좌동) 
 

 
 
 
문구 수정 
 
 
 
 
 
 
 
 
단서 조항 추가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 
 


